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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전기설비

제 1 절  <생략>

제 2 절  시스템 설계

201. -202. <생략>

203. 비상전원
1. - 2. <생략>
3. 비상전원장치의 종류 및 성능

비상전원장치는 다음의 성능에 적합한 발전기, 축전지 또는 무정전 전원장치
이어야 한다.
(1) - (2) <생략>
(3) 비상전원장치가 무정전 전원장치인 경우에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

는 것이어야 한다.  【지침 참조】
(4) <생략>

4. - 5. <생략>
6. 비상전원용 원동기의 시동
(1) - (2) <생략>
(3) 항상 축적된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다) 시동장치, 충전 또는 충기장치 및 에너지 축적장치는 모두 비상발전

기구역에 비치하여야 한다.

(4) - (5) <생략>

제 1 장  전기설비

제 1 절  <현행과 동일>

제 2 절  시스템 설계

201. -202. <현행과 동일>

203. 비상전원
1. - 2. <현행과 동일>
3. 비상전원장치의 종류 및 성능

비상전원장치는 다음의 성능에 적합한 발전기, 축전지 또는 무정전 전원장치
이어야 한다. 
(1) - (2) <현행과 동일>
(3) 비상전원장치가 무정전 전원장치인 경우에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

는 것이어야 한다. 1203.에 따른다.  【지침 참조】 (2021)
(4) <현행과 동일>

4. - 5. <현행과 동일>
6. 비상전원용 원동기의 시동
(1) - (2) <현행과 동일>
(3) 항상 축적된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시동장치, 충전 또는 충기장치 및 에너지 축적장치는 모두 비상발전

기구역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들 장치는 비상용발전기의 작동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는 주 또는 보조압축공기계
통에서 비상발전기구역에 설치된 체크밸브를 통하여 비상 발전기용 
공기탱크에 급기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021)

(4) - (5) <현행과 동일>

(개정) 
- UPS 규정을 적용지침에

서 규칙 1장 12절로 이
동 반영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함.

(개정) 
- SOLAS Reg. ll-1/ 

44.3.3을 반영하여, 규
정 적용이 명확하도록 
비상발전기의 시동장치
에 대한 요건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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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배전
1. 배전계통
(1) - (2) <생략>
(3) 절연감시장치  【지침 참조】

(가) 동력, 전열 및 조명용의 비접지식 배전계통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대지 절연레벨을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절연값
을 나타낼 경우 작동하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나) <생략>
(4) <생략>

2. - 10. <생략>

205. 보호장치 <생략>

제 3 절  - 제 4 절 <생략>

204. 배전
1. 배전계통
(1) - (2) <현행과 동일>
(3) 절연감시장치  【지침 참조】

(가) 동력, 전열 및 조명용의 비접지식 배전계통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대지 절연레벨을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절연값
을 나타낼 경우 작동하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가시 혹은 가청 경
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1)

(나)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2. - 10. <현행과 동일>

205. 보호장치 <현행과 동일>

제 3 절  - 제 4 절 <현행과 동일>

(개정) 
- 절연감시장치의 경보에 

대한 국문 요건이 
SOLAS II-1 45.4.2 
및 영문 요건과 상이
하여, SOLAS 요건 및 
규칙 영문과 일치하도
록 요건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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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케이블

501. - 503. <생략>

504. 케이블 공사  【지침 참조】
1. - 2. <생략>
3. 방화에 대한 고려
(1) - (2) <생략>
(3) 급전용 케이블을 포함하여 화재상황에서도 작동되어야 하는 용도에 사

용하는 케이블이 화재 위험이 높은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와 이에 추가하
여 여객선에 있어서는 주수직 화재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케이블은 그 
구역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장소/지역에서의 화재가 다
른 장소/지역의 작동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 7. <생략>

505. - 512. <생략>

제 6 절 – 제 11 절  <생략>

제 5 절  케이블

501. - 503. <현행과 동일>

504. 케이블 공사  【지침 참조】
1. - 2. <현행과 동일>
3. 방화에 대한 고려
(1) - (2) <현행과 동일>
(3) 급전용 케이블을 포함하여 화재상황에서도 작동되어야 하는 용도에 사

용하는 케이블이 화재 위험이 높은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와 이에 추가하
여 또는 여객선에 있어서는 주수직 화재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케이블은 
그 구역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이들 장소/지역에서의 
화재가 다른 장소/지역의 작동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역의 용도로 사용되는 케이블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4. - 7. <현행과 동일>

505. - 512. <현행과 동일>

제 6 절 – 제 11 절  <현행과 동일>

(개정)
- 화재위험이 높은 구역

을 통과하는 케이블 공
사에 대한 요건의 의미
를 명확히 하도록 요건
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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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절  반도체 정류장치

1201. 일반사항
1. 이절의 규정은 5 kW  이상의 전력용 반도체 정류기(이하 정류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또한 정류기에는 다이리스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생략>

1202. <신설>

제 12 절  반도체 정류장치 전력변환장치 (2021)

1201. 일반사항
1. 이절의 규정은 5 kW  이상의 전력용 반도체 정류기(이하 정류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또한 정류기에는 다이리스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이 절의 규정은 전동기 구동용 전력변환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및 5 kW  이

상의 반도체 정류기(이하 정류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2. <현행과 동일>

1202. 전동기 구동용 반도체 전력변환장치
1. 설계 요건
(1) 지정된 용량은 적어도 100%의 연속부하와 최대 지속시간의 전류에 의해 

주어진 지정된 과부하 용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전동기 구동(소프트 스타터 포함)용 전력변환장치는 적어도 정지 직후에 

두 번의 연속 시동 시도 또는 냉간 상태에서 과열되지 않고 시동을 견뎌야 
한다.

2.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1)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관련 제품 표준에 따라야 한다. 관련 IEC 표준에 

따른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를 표 6.1.20부터 표 6.1.22에 나타내었다.

(개정)
- 반도체 정류장치, UPS 

그리고 주파수변환장치
를 포함한 전력변환장치 
요건을 모두 모아서 제
12절(전력변환장치)에서 
규정하도록 요건을 개정
함.

(신설)
- 전력변환장치의 “설계 

요건” 및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에 대한 요건
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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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0 저전압용 반도체 전력변환장치의 공간거리 
(2021)
정격전압 (V ) 공간거리(mm)

120 0.80

220, 230, 240 1.5

380, 400, 415, 440, 480 3.0

600, 630, 660, 690 5.5

표 6.1.21 고전압용 반도체 전력변환장치의 공간거리 
(2021)
정격전압 (V ) 공간거리(mm)

1732 8.0

6235 25

12470 60

2078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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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2 반도체 전력변환장치의 연면거리 (2021)

정격전압 (V ) 연면거리(mm)

100 2.2

160 2.5

200 3.2

250 4.0

320 5.0

400 6.3

500 8.0

630 10.0

800 12.5

1000 16

1250 20

1600 25

2000 32

2500 40

3200 50

4000 63

5000 80

6300 100

8000 125

1000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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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각
(1) 반도체 전력변환장치 어셈블리는 공기 순환이 원활이 이루어지고 공랭식 

전력변환장치로 유입되는 공기 온도가 변환장치의 설계 온도를 초과하지 않
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복사 에너지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2) 강제 냉각방식의 경우,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한 장비는 효과적인 냉각이 
유지되는 경우 외에는 반도체 회로에 전력을 인가하거나 유지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구동 부하 감소와 같은 장비 과열에 대한 다른 효과적인 
보호 수단도 허용될 수 있다.

(3) 강제 냉각방식의 반도체 어셈블리에는 냉각 매체의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냉각 매체 과열 시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온도가 
제조업체가 지정한 값을 초과하면 장비는 차단되어야 한다.

(4) 액체냉각식의 반도체 어셈블리에는 냉각매체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수
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 가시가청경보를 발하여야 한
다. 냉각액이 반도체 어셈블리 또는 컨버터 근처에 위치한 다른 전기기기의 
고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누출을 방지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비전도
성 냉각액이 요구되는 경우, 냉각액의 전도도를 모니터링하고 전도도가 제
조업체가 지정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5) 냉각시스템이 고장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출력 전류를 자동으로 감
소시켜야 한다. 어셈블리의 비접지 충전부와 접촉하는 냉각액은 비전도성 
및 불연성이어야 한다.

4. 비상정지
필요한 경우, 반도체 전력변환장치 어셈블리에는 비상정지 기능이 제공되어
야 한다. 비상정지 회로는 하드와이어를 사용한 별도의 배선이어야 하며 모
든 제어 시스템 신호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신설)
- 반도체 변환장치의 냉

각 및 비상정지에 대한 
요건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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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이동> 1203. 무정전전원장치(UPS)
1. 적용  비상전원장치로서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라고 함)를 탑재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정의
(1) UPS라 함은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또는 축전지의 조합에 의해 입력전원이 

상실된 경우 부하로의 급전을 연속적으로 행하는 전원장치를 말한다.
(2) 오프라인(off-line)형 UPS라 함은 평소에는 내부바이패스회로에 의해 부하

로 급전하고 바이패스회로의 이상이 발생하거나 미리 설정된 한계치를 벗어
나면 인버터를 거쳐서 부하로 급전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라인인터랙티브(line interactive)형 UPS라 함은 오프라인 UPS의 일종으
로서 입력전원이 미리 설정된 전압과 주파수 한계치를 벗어날 때 바이패스
회로가 저장된 에너지전원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4) 온라인(on-line)형 UPS라 함은 항상 출력부하가 인버터를 거쳐서 급전되
고, 입력전원이 상실되거나 미리 설정된 한계치를 벗어나더라도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3. 설계 및 구조
(1) UPS의 구조는 IEC 62040 또는 이와 동등한 국제표준 및 적절한 국내표

준에 따른다.
(2) UPS는 외부전원에 의존하지 않고 작동되어야 한다.
(3) UPS의 형식(오프라인(off-line)형, 라인인터랙티브(line interactive)형 또

는 온라인(on-line)형)은 접속된 부하설비의 전원요건에 적합하도록 선정되
어야 한다.

(4) 외부 바이패스회로를 갖추어야 한다.
(5) UPS에는 자기감시기능을 갖추고 다음의 경우에는 통상 승조원이 배치된 

장소에 가시가청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가) 전원상실 (전압 및 주파수이상) 
(나) 접지이상
(다) 축전지 보호기능의 작동
(라) 축전지의 방전 
(마) 온라인형 UPS에 대한 외부 바이패스회로의 작동

(이동)
- 적용지침 203.의 3항 

(2)호에서 규칙 1203.으
로 이동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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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치
(1) UPS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조절식 밀폐형 축전지를 사용하는 UPS는 환기장치가 IEC 62040 또

는 이와 동등한 국제표준 및 적절한 국내표준에 적합할 경우 일반전기설비
가 배치된 구획에 설치할 수 있다.

5. 성능
(1) UPS는 규칙 203.의 2항에 열거한 부하에 대하여 지정된 시간동안 출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2) UPS가 충분한 용량임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UPS에 추가의 회로를 접속하

여서는 아니 된다. UPS 축전지 용량은 항상 지정된 부하를 정해진 시간내
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3) UPS의 입력전원 복구에 있어서는 부하로의 급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축전
지에 재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기의 정격을 충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1) 50 kVA 이상의 UPS는 우리 선급으로부터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UPS는 해당 장치가 설치된 환경에서 적합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

험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의 시험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육안검사
(나) 경보작동을 포함한 성능확인
(다) 온도상승시험
(라) 환기률 확인
(마) 축전지용량 확인

(3) 입력전원이 상실된 경우에 순간적인 정전 없이 급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기에 UPS가 접속된 경우에는, 설치 후 실질적인 시험으로 작동상태를 확
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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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구조 및 거치
1. <생략>
2. 거치
(1) - (2) <생략>

1203. 보호장치 등
1. 보호장치
(1) - (2) <생략>

2. 정류소자의 온도  정류소자의 접합부 최고 허용온도는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것으로 하고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셀렌   : 70℃
 실리콘 : 150℃ (다이리스터 : 125℃)

3. 정류기용 변압기  정류기용 변압기는 단권이어서는 아니 된다.

1204. 다이리스터 제어
1. 게이트 제어회로  다이리스터의 게이트 제어회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

합하여야 한다.
(1) - (2) <생략>

2. 다이리스터에 의한 직류전동기의 제어  다이리스터에 의한 직류전동기를 제
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202. 구조 및 거치 1204. 정류기
1. <현행과 동일>
2. 거치 배치
(1) - (2) <현행과 동일>

1203. 보호장치 등
1. 3. 보호장치
(1) - (2) <현행과 동일>

2. 4. 정류소자의 온도  정류소자의 접합부 최고 허용온도는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것으로 하고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셀렌   : 70℃
 실리콘 : 150℃ (다이리스터 : 125℃)

3. 5. 정류기용 변압기  정류기용 변압기는 단권이어서는 아니 된다.

6. 다이리스터 제어
(1) 게이트 제어회로  다이리스터의 게이트 제어회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2) 다이리스터에 의한 직류전동기의 제어  다이리스터에 의한 직류전동기를 
제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번호 순연)
: 1202. → 1204.

: 1203. 1 → 1204. 3

: 1203. 2 → 1204. 4

: 1203. 3 → 1204. 5

: 1204. → 1204. 6
: 1 → (1)

: (1) - (2) → (가) - (나)
: 2 → (2)

: (1) - (3) → (가)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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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정류기 및 부속장치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선급이 인정할 경우는 동일형식의 2대째 이후의 것에 대하여서는 
2항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지침 참조】

2. 온도시험  정류기 및 부속장치는 정상 사용상태에서 온도시험을 하여 1203.
의 2항에 적합하고 또한 702.에 규정하는 값을 넘지 아니하는가를 확인하여
야 한다.  【지침 참조】

3. 동작시험  계기, 개폐장치, 보호장치 등의 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4. 내전압시험  정류소자 또는 주회로의 전위를 가진 부속장치의 충전부와 대지 
사이에 표 6.1.18의 전압을 1분간 가하여 이에 견디어야 한다. (2018)

표 6.1.18 주회로에 연결된 기기의 시험 전압 (2018)

5. 절연저항시험  정류기 및 부속장치의 충전부분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내
전압시험 완료 후 직류 500 V이상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 M 보다 작
아서는 아니 된다.

7.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정류기 및 부속장치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선급이 인정할 경우는 동일형식의 2대째 이후의 것에 대하여서는 2
항의 (2)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지침 참조】

(2) 온도시험
정류기 및 부속장치는 정상 사용 상태에서 온도시험을 하여 1203.의 2항
에 4항에 적합하고 또한 702.에 규정하는 값을 넘지 아니하는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지침 참조】

(3) 동작시험
계기, 개폐장치, 보호장치 등의 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4) 내전압시험
정류소자 또는 주회로의 전위를 가진 부속장치의 충전부와 대지 사이에 표
6.1.18의 6.1.23의 전압을 1분간 가하여 이에 견디어야 한다. (2018)

표 6.1.18 6.1.23 주회로에 연결된 기기의 시험 전압 (2018)

(5) 절연저항시험
정류기 및 부속장치의 충전부분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내전압시험 완료 
후 직류 500 V이상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 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번호 순연)
: 1205. → 1204. 7
: 1 → (1)

: 2 → (2)

: 3 → (3)

: 4 → (4)

: 표 6.1.18 → 표 6.1.23

: 5 → (5)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2 장  제어설비

제 1 절  <생략>

제 2 절  시스템 제어

201. - 203. <생략>

204. 발전장치의 제어설비
1. <생략>
2. 비상전원장치
  비상용 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을 자동제어 또는 원격제어하기 위한 

설비는 다음에 따른다. (2020)
(1) 표 6.2.2에 표시된 이상상태 시에 작동하는 경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 (5) <생략>

205. - 206. <생략>

제 3 절 – 제 4 절  <생략>

감시 파라미터
[H=고 L=저 O=이상상태]

A
자동
긴급
정지

비고
[A=경보 ●=적용]

기타 분사관 연료 누설 O ●

표 6.2.2  비상용 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의 경보장치

제 2 장  제어설비

제 1 절  <현행과 동일>

제 2 절  시스템 제어

201. - 203. <현행과 동일>

204. 발전장치의 제어설비
1. <현행과 동일>
2. 비상전원장치
  비상용 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을 자동제어 또는 원격제어하기 위한 

설비는 다음에 따른다. (2020)
(1) 표 6.2.2에 표시된 이상상태 시에 작동하는 경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 (5) <현행과 동일>

205. - 206. <현행과 동일>

제 3 절 – 제 4 절  <현행과 동일>

감시 파라미터
[H=고 L=저 O=이상상태]

A
자동
긴급
정지

비고
[A=경보 ●=적용]

기타 분사관 고압관 연료 누설 O ●

표 6.2.2  비상용 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의 경보장치 (2021)
(개정)
- 비상발전기의 Fuel oil 

leakage alarm은 저압
의 단일관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고압관에 
적용하도록 요건을 개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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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전기설비
제 1 절  <생략>

제 2 절  시스템 설계

201. 일반사항
1. 구조 및 거치
(1) <생략>
(2) 전기기기의 설치장소와 보호외피  【규칙 참조】

(가) - (다) <생략>
(라) 도료창고, 축전지실, 아세틸렌 창고 및 그 장소로 통하는 폐위된 장

소에 설치되는 전기기기는 다음의 요건에 따른다.
(a) <생략>
(b) 통풍구로부터 1 m 이내 또는 기계식 통풍장치의 출구측으로부터 

3 m 이내의 개방갑판 구역에 설치하는 전기기기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i) - (iii) <생략>
(iv) 표면온도가 허용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단순압축 외피 또는 내증

기 외피구조(보호등급이 IP55 이상인 것)로 되어 있는 전기기기

(c) - (d) <생략>
(3) <생략>

2. -4. <생략>

202. - 205. <생략>

제 3 절  - 제 18 절 <생략>

제 1 장  전기설비
제 1 절  <현행과 동일>
제 2 절  시스템 설계

201. 일반사항
1. 구조 및 거치
(1) <현행과 동일>
(2) 전기기기의 설치장소와 보호외피  【규칙 참조】

(가) - (다) <현행과 동일>
(라) 도료창고, 축전지실, 아세틸렌 창고 및 그 장소로 통하는 폐위된 장

소에 설치되는 전기기기는 다음의 요건에 따른다.
(a) <현행과 동일>
(b) 통풍구로부터 1 m 이내 또는 기계식 통풍장치의 출구측으로부터 

3 m 이내의 개방갑판 구역에 설치하는 전기기기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i) - (iii) <현행과 동일>
(iv) 표면온도가 허용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단순압축 외피

(simplified pressurised enclosures) 또는 내증기 외피구조
(vapour-proof enclosures)(보호등급이 IP55 이상인 것)로 되
어 있는 전기기기. (2021)

(c) - (d)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2. -4. <현행과 동일>

202. - 205. <현행과 동일>

제 3 절  - 제 18 절 <현행과 동일>

(개정) 
-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명칭에 대하여 
영문을 병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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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전기설비

제 1 절  일반사항

제 2 절  시스템 설계

201. - 202. <생략>

203. 비상전원
1. - 2. <생략>
3. 비상전원장치의 종류 및 성능  
(1) <생략>
(2)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요건 【규칙 참조】

규칙 203.의 3항 (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

비상전원장치로서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라고 함)를 탑재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정의
(a) UPS라 함은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또는 축전지의 조합에 의해 입력

전원이 상실된 경우 부하로의 급전을 연속적으로 행하는 전원장치를 
말한다.

(b) 오프라인(off-line)형 UPS라 함은 평소에는 내부바이패스회로에 의해 
부하로 급전하고 바이패스회로의 이상이 발생하거나 미리 설정된 한
계치를 벗어나면 인버터를 거쳐서 부하로 급전하는 장치를 말한다.

(c) 라인인터랙티브(line interactive)형 UPS라 함은 오프라인 UPS의 일종
으로서 입력전원이 미리 설정된 전압과 주파수 한계치를 벗어날 때 바
이패스회로가 저장된 에너지전원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제 1 장  전기설비

제 1 절  일반사항

제 2 절  시스템 설계

201. - 202. <현행과 동일>

203. 비상전원
1. - 2. <현행과 동일>
3. 비상전원장치의 종류 및 성능  
(1) <현행과 동일>
(2)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요건 【규칙 참조】

규칙 203.의 3항 (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

비상전원장치로서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라고 함)를 탑재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정의
(a) UPS라 함은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또는 축전지의 조합에 의해 입력

전원이 상실된 경우 부하로의 급전을 연속적으로 행하는 전원장치를 
말한다.

(b) 오프라인(off-line)형 UPS라 함은 평소에는 내부바이패스회로에 의해 
부하로 급전하고 바이패스회로의 이상이 발생하거나 미리 설정된 한
계치를 벗어나면 인버터를 거쳐서 부하로 급전하는 장치를 말한다.

(c) 라인인터랙티브(line interactive)형 UPS라 함은 오프라인 UPS의 일종
으로서 입력전원이 미리 설정된 전압과 주파수 한계치를 벗어날 때 바
이패스회로가 저장된 에너지전원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동)
- 적용지침 203.의 3항 

(2)호에서 규칙 1203.으
로 이동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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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온라인(on-line)형 UPS라 함은 항상 출력부하가 인버터를 거쳐서 급
전되고, 입력전원이 상실되거나 미리 설정된 한계치를 벗어나더라도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 설계 및 구조
(a) UPS의 구조는 IEC 62040 또는 이와 동등한 국제표준 및 적절한 국

내표준에 따른다.
(b) UPS는 외부전원에 의존하지 않고 작동되어야 한다.
(c) UPS의 형식(오프라인(off-line)형, 라인인터랙티브(line interactive)

형 또는 온라인(on-line)형)은   접속된 부하설비의 전원요건에 적합
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d) 외부 바이패스회로를 갖추어야 한다.
(e) UPS에는 자기감시기능을 갖추고 다음의 경우에는 통상 승조원이 배

치된 장소에 가시가청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i) 전원상실 (전압 및 주파수이상)
(ii) 접지이상
(iii) 축전지 보호기능의 작동
(iv) 축전지의 방전 
(v) 온라인형 UPS에 대한 외부 바이패스회로의 작동

(라) 배치
(a) UPS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b) 밸브조절식 밀폐형 축전지를 사용하는 UPS는 환기장치가 IEC 

62040 또는 이와 동등한 국제표준 및 적절한 국내표준에 적합할 경
우 일반전기설비가 배치된 구획에 설치할 수 있다.

(마) 성능
(a) UPS는 규칙 203.의 2항에 열거한 부하에 대하여 지정된 시간동안 

출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b) UPS가 충분한 용량임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UPS에 추가의 회로를 접

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UPS 축전지 용량은 항상 지정된 부하를 정해
진 시간내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c) UPS의 입력전원 복구에 있어서는 부하로의 급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축전지에 재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기의 정격을 충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d) 온라인(on-line)형 UPS라 함은 항상 출력부하가 인버터를 거쳐서 급
전되고, 입력전원이 상실되거나 미리 설정된 한계치를 벗어나더라도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 설계 및 구조
(a) UPS의 구조는 IEC 62040 또는 이와 동등한 국제표준 및 적절한 국

내표준에 따른다.
(b) UPS는 외부전원에 의존하지 않고 작동되어야 한다.
(c) UPS의 형식(오프라인(off-line)형, 라인인터랙티브(line interactive)

형 또는 온라인(on-line)형)은   접속된 부하설비의 전원요건에 적합
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d) 외부 바이패스회로를 갖추어야 한다.
(e) UPS에는 자기감시기능을 갖추고 다음의 경우에는 통상 승조원이 배

치된 장소에 가시가청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i) 전원상실 (전압 및 주파수이상)
(ii) 접지이상
(iii) 축전지 보호기능의 작동
(iv) 축전지의 방전 
(v) 온라인형 UPS에 대한 외부 바이패스회로의 작동

(라) 배치
(a) UPS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b) 밸브조절식 밀폐형 축전지를 사용하는 UPS는 환기장치가 IEC 

62040 또는 이와 동등한 국제표준 및 적절한 국내표준에 적합할 경
우 일반전기설비가 배치된 구획에 설치할 수 있다.

(마) 성능
(a) UPS는 규칙 203.의 2항에 열거한 부하에 대하여 지정된 시간동안 

출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b) UPS가 충분한 용량임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UPS에 추가의 회로를 접

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UPS 축전지 용량은 항상 지정된 부하를 정해
진 시간내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c) UPS의 입력전원 복구에 있어서는 부하로의 급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축전지에 재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기의 정격을 충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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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험 및 검사
(a) 50 kVA 이상의 UPS는 우리 선급으로부터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

사를 받아야 한다.
(b) UPS는 해당 장치가 설치된 환경에서 적합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절

한 시험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의 시험항목
이 포함되어야 한다.

(i) 경보작동을 포함한 성능확인
(ii) 온도상승시험
(iii) 환기률 확인 
(iv) 축전지용량 확인

(c) 입력전원이 상실된 경우에 순간적인 정전 없이 급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기에 UPS가 접속된 경우에는, 설치 후 실질적인 시험으로 작
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데드쉽상태로부터의 시동  【규칙 참조】
규칙 203.의 3항 (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에 따른다.

(가) - (나) <생략>
4. - 5. <생략>

204. - 205. <생략>

제 3 절 – 제 11 절  <생략>

(바) 시험 및 검사
(a) 50 kVA 이상의 UPS는 우리 선급으로부터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

사를 받아야 한다.
(b) UPS는 해당 장치가 설치된 환경에서 적합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절

한 시험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의 시험항목
이 포함되어야 한다.

(i) 경보작동을 포함한 성능확인
(ii) 온도상승시험
(iii) 환기률 확인 
(iv) 축전지용량 확인

(c) 입력전원이 상실된 경우에 순간적인 정전 없이 급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기에 UPS가 접속된 경우에는, 설치 후 실질적인 시험으로 작
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3) (2) 데드쉽상태로부터의 시동  【규칙 참조】
규칙 203.의 3항 (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에 따른다.

(가) - (나) <현행과 동일>
4. - 5. <현행과 동일>

204. - 205. <현행과 동일>

제 3 절 – 제 11 절  <현행과 동일>

(번호 순연)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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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절  반도체 정류장치

1205.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규칙 1205.의 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선급이 인정할 경

우”라 함은 형식승인, 시험 성적서 확인 등을 말한다.  【규칙 참조】

2. 온도시험  규칙 1205.의 2항에 규정하는 정류기의 온도시험에 있어서 규칙 
1203.의 2항에 적합 여부의 확인은 정류소자의 냉각 핀, 케이스, 냉매 등의 
온도 상승계측에 의해도 좋다. 다만, 냉각핀, 케이스, 냉매 등의 온도상승한도
가 그 한도 이내에 있다면 접합부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미리 지정된 것으로 한다.  【규칙 참조】

3. 동작시험  규칙 1205.의 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호장치의 동작시험으로는 
냉각 송풍기와 전원스위치  간에 인터록의 확인시험 등을 말하고, 정류소자의 
보호퓨즈시험 등 파괴시험에 관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  【규칙 참조】

제 13 절 – 제 18 절  <생략>

제 2 장  <생략>

제 12 절  반도체 정류장치 전력변환장치 (2021)

1205. 시험 및 검사 1204. 정류기
1. 일반사항  규칙 1205.의 1항을 1204.의 7항 (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

리 선급이 인정할 경우”라 함은 형식승인, 시험 성적서 확인 등을 말한다.  
【규칙 참조】

2. 온도시험  규칙 1205.의 2항에 1204.의 7항 (2)호에 규정하는 정류기의 온
도시험에 있어서 규칙 1203.의 2항에 1204.의 4항에 적합 여부의 확인은 정
류소자의 냉각 핀, 케이스, 냉매 등의 온도 상승계측에 의해도 좋다. 다만, 냉
각핀, 케이스, 냉매 등의 온도상승한도가 그 한도 이내에 있다면 접합부의 온
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미리 지정된 것으로 한다.  
【규칙 참조】

3. 동작시험  규칙 1205.의 3항을 1204.의 7항 (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호
장치의 동작시험으로는 냉각 송풍기와 전원스위치  간에 인터록의 확인시험 
등을 말하고, 정류소자의 보호퓨즈시험 등 파괴시험에 관한 것은 생략할 수 있
다.  【규칙 참조】

제 13 절 – 제 18 절  <현행과 동일>

제 2 장  <현행과 동일>

(개정)
- 규칙 개정에 따라 절 

제목 및 항목 번호 수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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